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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� 행정쟁송법�사례연습�정오표(2024.04.15.� 기준)

페이지 수정�전 수정�후

P4

(제목없음)

주제 출제�횟수

대상적격 5회

원고적격 4회

제소기간 3회

기속력,�임시구제수단,�일부취소판결(재결�포함),�객관적�소송,�소의�이익,�기판력 2회

고지제도,�심리판단의�기준시점,�피고적격,�선결문제,�예방적�금지소송,�행정심판�

전치주의,�처분사유의�추가ㆍ변경
1회

[참고]�변호사�시험� (*� 2012년� ~� 2023년)

주제 출제�횟수

대상적격 5회

원고적격 4회

제소기간 3회

기속력,�임시구제수단,�일부취소판결(재결�포함),�객관적�소송,�소의�이익,�기판력 2회

고지제도,�심리판단의�기준시점,�피고적격,�선결문제,�예방적�금지소송,�행정심판�

전치주의,�처분사유의�추가ㆍ변경
1회

P18
18� 협의의�소의�이익� ……� 169,� 173,� 243,� 332,� 335,� 354,� 359,� 380,�

397,� 405,� 408,� 433,� 437,� 476,� 570,� 584,� 611,� 679

18� 협의의�소의� 이익� ……� 169,� 173,� 243,� 332,� 335,� 354,� 359,� 380,�

397,� 405,� 408,� 433,� 437,� 476,� 570,� 584,� 611,� 679

P23

②�개별� 법률에서�정하고�있는� 불복절차가�행정심판법상의�행정심판이라고�

한다면�당해불복절차에�관하여�개별� 법률에서�정하고�있는� 것을�

제외하고는�행정심판법이�적용되게�된다....

②� 개별� 법률에서�정하고�있는� 불복절차가�행정심판법상의�행정심판이라고�

한다면�당해불복절차에�관하여�개별�법률에서�정하고�있는�것을�

제외하고는�행정심판법이�적용된다....

P33

②�직접처분의�불가능：처분명령재결을�하였음에도�장관이�이를�이행하지�

않는�경우� 위원회는�행정심판법�제49조� 제3항(당사자의�신청을�

거부하거나�부작위로�방치한�처분의�이행을�명하는�재결이�있으면�

행정청은�지체�없이� 이전의�신청에�대하여�재결의�취지에�따라� 처분을�

하여야�한다)와....

②� 직접처분의�불가능：처분명령재결을�하였음에도�장관이�이를� 이행하지�

않는�경우�위원회는�행정심판법�제49조�제3항(당사자의�신청을�

거부하거나�부작위로�방치한�처분의�이행을�명하는�재결이�있으면�

행정청은�지체�없이�이전의�신청에�대하여�재결의�취지에�따라� 처분을�

하여야�한다)과....

P44
1.� 원칙적인�심판청구기간

� ...공시송달의�경우에는�서면이�도달한�것으로�간주된�날을�의미한다....

1.� 원칙적인�심판청구기간

� ...공고의� 경우에는�서면이�도달한�것으로�간주된�날을� 의미한다....

P57 2.� 행정소송�수단� :� 취소소송 2.� 행정소송�수단� :� 취소소송,�무효확인소송

P57
(2)� 의무이행심판：처분재결과�처분명령재결의�선택,� 특정처분과�일정처분이�

선택

(2)� 의무이행심판：처분재결과�처분명령재결의�선택,� 특정처분과�일정처분의�

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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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68

1.� 문제점

�행정청이�자신의�고지의무를�이행하지�않거나�잘못된�고지를�하는�경우에,�

당해�처분의�효력에는�영향을�미치는지�문제된다...

1.� 문제점

�행정청이�자신의�고지의무를�이행하지�않거나�잘못된�고지를�하는� 경우에,�

당해� 처분의�효력에� 영향을�미치는지�문제된다...

P76
(3)� 설문의�경우

� 행정심판법�제6조�제1항에�규정된....

(3)� 설문의�경우

�위�①과�관련하여,� 행정심판법�제6조�제1항에�규정된....

P421

관련� 규정들이�학교직원의�법률상�이익을�보호하고�있다고�보더라도�

노동조합의�법률상�이익까지�법률상�이익까지�보호하고�있는�것으로�해석할�

수는� 없다.

관련� 규정들이�학교직원의�법률상�이익을�보호하고�있다고�보더라도�

노동조합의�법률상�이익까지�법률상�이익까지� 보호하고�있는� 것으로�해석할�

수는� 없다.

P668

Ⅴ.� 문제의�해결

� ...� 그럼에도�불구하고�⼄이�건축위원회의�심의�등� 절차를�거친� 후�

축허가결정을�하지�아니하는�등� 무응답으로�일관하는�경우에는�이러한�

행위는�당연무효가�되므로,� 갑은�제1심�수소법원에�간접강제를�신청할�수�

있다.

Ⅴ.� 문제의�해결

� ...� 그럼에도�불구하고�⼄이�건축위원회의�심의�등�절차를�거친�후�

축허가결정을�하지�아니하는�등�무응답으로�일관하고�있으므로,� 갑은�제1심�

수소법원에�간접강제를�신청할�수� 있다.


